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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차별 개념의 변화와 시민권의 정치학

-차별 지법(안)이 발한시민사회의연 활동분석을 심으로 -

최수연 

이 연 는 차 (안)이 촉 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 경험과 것의 정치 사회적 함

의에 주목한다.  연 자는 실제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차  피해는 특정한 ‘정체성’에 

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력 계의 맥락적 개입 안에서 이루어 다는 점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연대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새롭

게 모색되는 연대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확장된 차 의 의미를 살펴 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연 자는 2007년 10월부터 약 2년 간 차 (안)이 촉 한 시민사

회의 연대 활동을 참여 찰하고 단체 활동가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간의 차  제

에 대한 접근이 자유주의적 시민  담론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 연 는 시민 의 정치

학을 개  단들의 이익과 리 추 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

하는 과정으로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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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배경과 문제제기

지구 차원에서세계화의흐름이가속화되면서민족 다양성뿐만

아니라,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의 문제가 사회․정치 담론장의 요

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Appadurai,1996;Martiniello,1997).한국 사

회역시이러한변화의추세에서 외가아니다.최근에들어한국내의

이주노동자들,국제결혼이주자들,그리고그들의자녀들의경험들이담

론 차원에서 극 으로 논의되기 시작하 다.그에 따라 정부는 새

롭게등장한‘시민들’혹은‘타자들’과의공존을 한정책 안마련에

노력을기울이고있다.최근에 속하게확산되고있는다문화사회,다

문화 가족,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정책 용어들이 그 표 인 들이다.

그러나한편에서는이러한다문화주의의담론 ․정책 확산이소수

자들이경험하는차별,폭력,가난과같은삶의문제들을해결하는데어

떤기여를하고있는가에 한비 질문들이제기되고있다(Castles&

Davidson,2000;김 미,2006;김 옥,2007;오경석,2007;정가 ,2009).

차별을 단일한 정체성에기반해 근하고 있는기존의다문화주의담론

과 정책들과는 조 으로, 실에서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훨씬

더복잡한맥락속에놓여있기때문이다.일례로2009년7월버스에탄

인도남성과한국여성을향한한국남성의 오발언(hatespeech)이차

별로문제화되던방식은담론과 실의간극을보여 다.당시인도남

성을 향한 ‘더러운 아랍인’,‘깜둥이’라는 오 발언은 한국 사회 최 로

인종을차별의틀로바라보는계기가되었다.그러나이사건의이면에

는 인도 남성과 동행했던한국여성을향한‘깜둥이와다니는 조선년’이

라는 오 발언이 가려져있다.이 사건에서 차별은 인종,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축을 교차하며 발생하고 있지만,이를 문제화하는 언어는

‘외국인’‘남성’의 경험만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1)

1)이사건을계기로마련된2009년9월인종차별 지법입법 고공청회에서는이

사건이 인종차별로 규정되면서,성별(gender)과 성(sexuality)에 기반한 차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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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개념 차원에서 차별은그자체로문제 인사회 상이지만,

실에서문제가되는차별은특정한방식으로선별된다.따라서“모든

차별에 반 한다”는 당 구호가 아니라,차별의 복합 구성,차별

내부의 불평등에 한 고민들이 요청된다.이와 련해서 2007년 17

국회에서입법이무산된 바있는차별 지법(안)을기억할필요가있다.

당시 차별 지법(안)은 차별시정 기구의 ‘시정명령’,‘징벌 손해배상’

과같은구제수단의수 와차별 지사유에‘고용형태’나‘성 지향’의

불/포함을둘러싼첨 한논쟁을불러왔다(장서연,2007).2)당시,‘무엇

을차별로볼것인가’를둘러싸고차별범주와의미에 한논쟁들이그

토록 폭발 이었던 것은 차별 지법(안)이 기존의차별 규제 법안과 다

른 특징을 갖기 때문이었다.기존의 차별 규제 법안인 「남녀차별 지

구제에 한법률」이나「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법률」은여

성과장애인‘정체성’에근간하여차별을다루어왔다.이와는달리차별

지법은 차별 문제를 포 으로 규제하기 한 최 의 제도화 과정이

었고,그에따라차별의의미와범주자체가다양한사회 권력들의개

입과 긴장 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차별에 한 부분의법․정책담론들은정체성에국한된기

존의 차별 개념을 유지함으로써,차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 조

해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이에 한 비 을 공유하는 이주,인권,

여성 단체들이 모여 당시 ‘성‧인종차별 책 ’가 구성되기도 하 다.

2)구체 으로살펴보면,차별 지법(안)제정의 기논의과정에서는비정규직차

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었던 시 에서 차별 지 사유에 ‘고

용형태’의 포함을 둘러싼 논쟁이 첨 하 다.그러나 2007년 10월 법무부에 의

해입법 고된차별 지법(안)에서는‘고용형태’가차별 지사유에서삭제되었

으며,차별시정을 한 권고 조치도 한층 약화되었다.이후,차별 지법이 입법

고 되면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 지사유에 ‘성 지향’이 포함되는 것

에 해 강력한 반 를 표명하기 시작하 고,그 결과 2007년 12월 법무부는 성

지향을 비롯한 출신국가,학력,가족형태 가족상황,병력 등 7가지 차별

지사유가 삭제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그러나 2007년 17 국회

에서차별 지법(안)처리가무산된이후, 재법무부의차별 지법특별분과

원회에 차별 지법(안)을 법제화하기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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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inersectionality)을 복합 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우선,사법

단이 요한 법 담론 안에서는 차별 개념,차별에 한 사법 심사 기

의 명확성,개별 차별 지법과의 법 계가 요하게 논의되어 왔

다(이 일,2008;이숙진,2009;신옥주,2009;정강자,2010).그러나 법

제도의 정비에 을 맞춘 차별 담론들은 다양한 사회 조건들이 교

차하며발생하는차별의 실을따라잡지못한다는 에한계를보인다

(송석윤,2004). 한,기존의차별 련정책연구들은정체성에근거한

차별피해사례를드러냄으로써법․제도 규제의필요성에 한사회

합의를이끌어내고자하는연구들이많다(민무숙,2004;박선 ,2004;

원 희,2006;안주엽,2007;유동철,2007).그러나이러한 근들은‘특

정한’차별 피해만을사회 용의 상으로수용하는지배 사회구

조에 해 질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Brown,2006).

따라서이 연구는 기존의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개념과 법 규제에

한 비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이 에서는 차별 지법(안)

이 발한 시민사회의 연 활동을 살펴 으로써,정체성 정치가 만든

경계를 넘어 새롭게 모색되는 연 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확

장된 차별 이슈들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이를 통해 시민권의 정

치학(politicsofcitizenship)은 정체성에 기반한 개별 집단들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의 정치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

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연구 방법 연구 상

이 연구는 2007년 차별 지법(안)에서 차별사유들이 선별되는 것에

반 하는 시민 단체들의 연 활동을 분석함으로써,차별 개념과 시민

권의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따라서 이연구는 재 진

행 에 있는 시민사회 연 활동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해 참여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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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심층면 에기 한질 연구방법을채택하 다.설문지의규격화

된물음으로는단체들간의긴장과경합,그리고활동가들의경험과고

민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 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참여 찰은 차별 지법(안)이 사회 논란이 되었던 시

인2007년겨울부터시작되었다.연구자는이를계기로성소수자인권

운동 단체들을 심으로 결성된 ‘성소수자차별반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에참여하 다. 한다양한시민단체들이‘무지개행동’의

활동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결성한 ‘반차별공동행동’에도 결합하 다.

참여 찰을 통해 연구자는 차별 지법이 발한 운동 사회 진 의 변

화와 응의 양상들에 해 략 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이 과정에

서 ‘단체 활동가’가 아닌 ‘개인 연구자’라는 이질 인 치성은 기존의

연 활동에서 제되는 정체성 정치의 경계와 그것의 효과에 한 고

민을 심화시키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운동‘단체’들의 지형변화에 을두고 살펴보고자했던 참여 찰

과 더불어,이 연구는 연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 ‘개인’의 경험과

고민을 분석하기 해서 심층면 을 진행하 다.모든 사회운동이 그

러하지만,특히연 활동의경우그에참여하는담당활동가들개인의

의지가 연 활동의 내용에 결정 인 향을 다고 단했기 때문이

었다.심층면 은6개월의간격을두고두번에걸쳐진행되었다.1차

면 은2008년8월~9월,2차면 은2008년12월~2009년3월에걸쳐이

루어졌다.1차면 을통해,차별 지법을통해운동사회의다양한

응과개입의양상들에 해 략 인이해를갖게되었으며,특히성소

수자 인권 운동 단체를 심으로 조직되었던 활동들에 한 강의

악이가능했다.이를바탕으로,2차면 에서는다양한운동단체활동

가들의경험을통해연 활동의비 과운동이슈의변화과정을살펴

보고자 하 다.3) 심층면 상은차별 지법(안)제정 이후의시민사

3)1차면 의 결과를 토 로2차 면 의물음들을 구성하 기 때문에,2차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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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 활동에참여하는단 들 , 기부터안정 으로결합하고있

는 곳을 섭외하 다.4)

연구자가참여 찰과 심층면 을진행하면서 에 띄었던 은연구

상 거의 부분이 2007년 겨울 차별 지법(안)에서 차별 시조항이

선별되는 과정을 통해 차별 지법을 하게 되었다는 이다.그리고

많은 경우 연구 상자들이 ‘차별 지법 응 성 소수자 오 차별

지를 한긴 행동’(이하‘긴 행동’)5)에참가한경험을가지고있었

다.이는 이후의 ‘무지개행동’에 연 하는 단체들은 물론이고 ‘반차별

공동행동’에참가하는단체의활동가들이 부분성소수자의차별문제

를자기삶의문제로체화하고있거나혹은매우가깝게느끼는특별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더불어 연구 상자들 거의 부분이 20 후

반～30 반의 연령 라는 은 새로 구성된 연 체가 친 한 커뮤

니티로 작동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었다.

서는좀더심화된내용의인터뷰내용을얻을수있었다. 한두차례의심층

면 이이루어지는기간동안에도연구자의참여 찰이이루어지고있었기때문

에1,2차면 의시간상의간극은심층면 자료를분석하는데무리가되지않

을 수 있었다.

4)연구 상자의 선정 기 의 문제는 이 연구의 연구방법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기 연구 설계 과정에서는 가능한 많은 단 들을 포 하고자 했으나,

1차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단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을 하게

되었다.최 한 많은 단체를포 한다는 단은 각 단체들이 고유한 운동의 이

슈를 고정 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함으로써,각 운동 역들을 차별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단은 차별의 내용을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며,차별의 의미구성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 과 상충하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이

연구의 연구 상 선정은 ‘무지개행동’과 ‘반차별공동행동’에 기부터 안정 으

로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심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5)‘긴 행동’은 명칭 그 로 긴 안에 응하기 해 만들어진 임시 모임의 성

격이 강했다.그에 따라 ‘긴 행동’은 ‘성소수자차별반 무지개행동’으로 환

하면서 상시 연 체로 재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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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6)

사례 성별 나이 소속단체
활동
기간
(년)

‘연구 상’의
차별 지법 련 활동 내용 차별 지법 련

단체의 특이사항긴
행동

무지개
행동

반차별
공동행동

1 여
30
반

여성운동A 2 ○ ○

2 여
30
반

여성운동B

8 ○ 기 국가인권 원회
심의 차별 지법
제정 과정 개입3 여

20
후반

3 ○ ○

4 여
20
후반

여성운동C

5 ○ ○

5 여
30
반

7 ○ ○

6 여
30
반

3 ○

7 여
20
후반

2 ○ ○

8 여
20
후반

장애인권
운동

3 ○
장애인차별 지법
제정 과정 참여

9 남
30
반

인권운동 5 ○ ○

10 여
20
후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

3 ○ ○ ○

11 남
30
반

3 ○

12 남
30
반

동성애자
인권운동A

6 ○ ○ ○
성소수자차별 지법
제정 운동 계획

13 남
30
반

동성애자
인권운동B

4 ○ ○

<표 2>연구 상의 일반 특성

6)사례의순서는동일단체별로모으되무순으로정리하 다.개별단체내에서차별

지법 련활동의담당자가바 경우에는새로온활동가를추가인터뷰하 고,

개별단체들 에서‘무지개행동’과‘반차별공동행동’에모두참여하는경우도있어

서,각 단체별로연구에 참여하는인원의수에변동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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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론 배경

인권 개념은 근 기 이래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소

유하고있다”는자연권개념에서부터유래했다.그러나 실 으로인

권은근 정치체로서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시민권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로서 실제 인 의미

를 갖게 된다(홍태 ,2009).즉 시민은근 국가성원으로서책임과

의무를이행하는 신,국가에시민으로서의삶을살수있도록요구할

수 있는 권리담지자인 것이다(Marshall,1977).그러나 국민국가는 자

연 으로존재한 것이 아니라,근 성과 하게 연결되어역사 ,정

치 으로형성된산물이다.따라서국민국가라는정치공동체의구성원

을 의미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포섭과 배제의 동학이 만들어

내는 경계를 통해 구축되어 왔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그 경계의 지 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늘 쟁 이 되어 왔다는 은,시

민권이 사회 성원권의 정의를 확 혹은 방어하려는 사회운동의 산

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다(Turner,1986).

정체성의 정치(identitypolitics)가 활발히 개되었던 역사 과정은

1960년 말이래로서구에서나타난신사회운동(newsocialmovement)

에서살펴볼수있다.신사회운동의다양한 항 실천들은기존의정

치에 해새로운질문들을제기하는과정이었다(Bronner,1999). 를

들어‘흑인청년이자신의시민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지’,‘은여성

이 합법 으로 낙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그리고 ‘동성애자 커

이 입양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한 질문들을 통해 ‘흑인’,‘여

성’,‘동성애자’정체성은 정치 인 것(thepolitical)의 의미를 확장시켰

다.이를배경으로그간차이의 문제로가려져 왔던 많은 차별 이슈들

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된 주체들이 정체성 정치를 통해 세

력화하고 있다. 를 들어,호모포비아에 항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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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강제추방에 항하는 이주(외국인)노동자들,이동권을 주

장하는 장애인들이거리에서자신들의 존재를드러내고권리를 주장하

고 있다(윤수종,2005;장미경,2005).이처럼 ‘동성애자’로,‘이주 노동

자’로,그리고‘장애인’으로 자신의정체성을 구성해내는정치 과정은

집단 임 워먼트(empowerment)를 이끌어냄으로써,특정한 형태의

차별과 종속에 항하는 데 유효한 략이 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정체성의정치화과정이면에는언제나탈정치화의

험이내재해있다.이와 련해서스콧(Scott,1995)은다문화주의,다양

성 담론들이 정체성 자체를 인간 존재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써,그것을구성하는사회 계와불균등한권력을비가시화시킨다고

지 한다. 를 들어,‘다양한’사회 구성원 ‘하나’로 여성 정체성

이자연화될때,더이상여성정체성은사회 불평등을드러내는정치

집단으로서의기능을상실하게된다는것이다.그결과다문화주의,

다양성담론안에서여성정체성이 리,규제의 상이되면서,오히려

여성운동이 도 하고자 했던 남성 심주의는 유지,강화된다.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들이 다양성의 이름으로 탈정치화될 때,문제

는 ‘가’,‘먼 ’사회 구조 안에 포함 혹은 배제될 것인가로 치환되어

버린다.이 때 정체성의 정치학은 다양한 이해 계를 갖는 개인들의

집단이 되며,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해 법 권 에 한 요청

은 증폭되게 된다.그 결과 탈정치화된 정체성들은 ‘불평하는 소송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이해를 직 으로 표하지만 정치 으로 아무

것도 표하지 못하는 주체’의 모습으로 락하게 된다(서동진,2008).

결국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하여 법 권리들

을 주장하게 될 때,권리담론은 실제의 복잡하고 층 인 권력 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경합된 다른 권리들을 무시하거나,결국 더 힘 있

는 집단이 주장하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박은정,2005).

무페(Mouffe,1992)는 시민권에 한 이와 같은 자유주의 해석이

시민권을 개인이 국가에 항해서 소유하고 있는 권리로 한정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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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체성의 정치는 국가 권력과 법의 승인을 얻기 한 끝나지 않는

투쟁으로 락하게 된다고 지 한다.즉,자유주의 시민권 개념은

정체성의 정치가 다른 차별 역과 조우할 때,이를 차별의 구성을 맥

락 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되지 못하며,오히려 정체성들간의 법 권

리 지분을 건 긴장을 만들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의 정치학

(politicsofcitizenship)의 진 재구성을 해,정체성은고정된것이

아니라맥락 으로구성된것으로간주될필요가있다.7)그에따라국

가를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승인하는 결정자가 아니라,시민

과의 상호 조정 속에 개입하는 행 자로서 치 지을 수 있게 된다

(Tilly,1996,2005).

이처럼시민권개념을확장하려는 은정체성,권리그리고정치

인것의의미를좀더역동 으로살필수있는공간을열어 다.이연

구에서는이러한 을토 로차별 지법(안)이 발한시민사회의연

활동에주목하면서,정체성범주의경계를넘나들면서구성되는차별

이슈의확장을드러냄으로써,차별을규제하기 해한국사회가갖추어

나가야 할 사회․문화 기반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고자 한다.

7)정체성자체를고정된것으로규정하는것에 한비 은크 쇼(Crenshaw,1989)

의교차성(intersectionality)개념과상응한다.크 쇼는흑인여성의삶을제시하면

서,인종,성별,계 과같은분석범주들을배타 으로다루는 근이차별의의미

를 편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차별 지법에 해 비 으로 분석한다.

크 쇼에따르면차별의복잡성을포 하지못하는것이단순히정치 의지의문

제가아니라차별에 한사고방식의 향때문이며,차별을이러한방식으로이해

하는 것은투쟁을단일한 이슈로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재구조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유발-데이비스(Yuval-Davis,2006)는교차성에 기반한

분석이 구체 인 억압들을 통합해서 더 많이 억압받는 소수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수렴되는것을경계해야한다고말한다.흑인여성의삼 억압에 한담

론이 ‘흑인성’,‘여성성’,혹은 ‘계 성’을 구체 인 억압의 특정한 형태로 첨가하는

방식으로사용될때,이는 다시 본질화된 정체성으로귀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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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별 지법(안)의 한계 의미와 정치 효과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문제가 법․제도 층 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역사는그리길지않지만,여성운동과장애운동단체들의활발한활동은

차별개념을확장시켜오는데기여한바가크다.8)여성운동과장애운동

의차별반 운동들이배경이되어차별에 한법 규제의사회 배경

을조성해왔다면,제도 차원에서는2001년국가인권 원회가설립되면

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에 한 법 규제기반을 마련하 다.이를 바

탕으로 차별 지법제정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는 것은참여정부가 12

국정 과제 하나로 ‘차별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을 제시하면서 부터

다.9) 기존의 「국가인권 법」은 인권법뿐만 아니라 조직법의 성격을

주요하게 다룸으로써 차별 지 구제의 실체법으로서의 상을갖지

못했기때문에,실질 으로차별 지 구제수단이될수있는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해지게 되었던 것이다(정강자,2008).

이처럼차별 지법(안)의 기논의과정은국가의의지가크게개입된

입법 과정이라는 특징을 보여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차별 지법

8)우선,성별화된권력 계를문제삼으며 ‘성차별’을규제하기 한제도의필요

성을 제기해온 여성운동의 역사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 담론을 확장시킨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조순경,2002).그간 한국의 여성운동은 법․제도 개 을 통해

여성의삶에 한국가개입의성격을변화시키고사회제분야에걸쳐성평등을

이룩하는데노력을기울여왔다(조형,1996;김선욱,2005;김엘림,2005).장애운

동의역사역시차별논의를확장시켜온 표 인집단이라고볼수있다.장애

인 운동에서무엇보다도 커다란 사회 의제를 제기한 것은이동권 투쟁이었다.

제도개선(손해배상청구소송),정부투쟁(천막농성,버스 거,지하철 거),캠페인

(100만인서명운동)과같은다각 인운동속에서,2007년「장애인차별 지 권

리구제등에 한법률」제정의성과를이끌어내었다.최근장애운동은차이에

한 정 정체화를 토 로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비장애

권력을 해체․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유동철,2007).

9) 기 참여정부의 정책 내용은 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의 차별문

제를 우리사회의 표 인 5 차별유형으로 보고,이들에 한 통합 차별 규

제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이후 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제

기되면서,정책 상에서 연령차별 문제를 포함하여 여성․학벌․비정규직․외

국인/이민자․연령등6 차별시정으로정책내용이확 되었다(민무숙,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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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의 비과정이시민사회내에서별다른이슈가되지않았다는 은

일면의아해보인다.특히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들과같이 재아무런

사회 안 망이 없는 진 에서 차별 지법(안)에 해 보여줬던 소극

찬성의입장은더욱그러하다.이러한소극 반응의기 에는차별을규

제하는법의제정이삶의문제로 생각되지않는회의감이있다.

“‘성소수자들이차별받고있다’라는구호들은 략 으로쓰고있는거

지.(략)차별보다는 불편함,어려움 이런 것들이 성소수자들한테는 가

장 크죠.차별이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어색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를

들면내가남자친구랑길거리에서손을잘못잡고다니는것같은.이런

것들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가깝지.물론,직장에서의 고용상의 차별 같

은문제들이 있지만.사실 그 에 직장에서안 드러내기를 선택하기때문

에(이미차별을 감수하는거죠).결국차별 지법자체가 큰의미가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하죠.”<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B,사례 13>

‘차별’이라는 말을 ‘략 ’으로 쓴다고 설명하는 <사례 13>의 언설

속에서,법․제도의 망 속에 걸리는 ‘차별’의 내용과 실제 삶의 경험들

의 결은 매우 상이하다.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불편함’,‘어려움’이라는 언어 속에서 더 하게 설명

된다.이 뿐만 아니라,공 역에서의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 지법

의 효과는 공 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동성애자의 삶의 문제를 개

선하기 어렵다.이미 법 으로 인정되지 않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인 것이다.이러한 법과

실사이의 간극이성소수자 진 에서 차별 지법제정에 극 으로

결합하지 않았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이후2007년차별 지법(안)에서성 지향을비롯한7개의차

별 시 조항이 삭제되는 상황은 차별 지법(안)을 이 과는 다른 사회

맥락에 자리잡게 하 다.2007년 차별 지법이 입법 고된 이후

‘성 지향’을 두고차별 지법의차별사유를 문제 삼는보수기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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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항속에서,같은해12월법무부는성 지향을비롯한출신국가,

학력,가족형태 가족상황,병력 등 7가지 차별 지사유가 삭제된 정

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10) 그에 따라 ‘차별 인’차별 지법

(안)에 한 항의목소리는성소수자인권운동 진 에서가장 극

으로제기되었으며,결과 으로차별 시조항의‘성 지향’삭제는성

소수자를 정치 주체로 가시화시키는 역설 효과를 낳았다.

“가면을 쓴 사람도 있고,아니면 기록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사

람도있지만.직 놓고그걸(래카드)걸고있다는것 자체가내가성

소수자라는것을 드러낼 수밖에없는데.그 게사람 많이 다니는곳에서

서있을용기를냈다는것자체가.그 에는활동가가아닌사람이 반이

넘었는데.그런 것 자체가 되게 특별했다고 생각해.”<트랜스젠더 인권운

동 단체,사례 10>

<사례10>이묘사하고있는바와같이성소수자들이정치 공간에서

스스로를드러내는것은획기 인사건이었다.그정도로차별 지법에

서‘성 지향’이삭제되는것은성소수자들의거센 항을가져왔다.당

시명칭그 로긴 하게조직되었던‘긴 행동’은개인들의자발 인동

참과다양한 방식의 실천들을통해 차별 사유가 계화되는 것에 해

극 으로 문제화하 다.이후 차별을 지하는 법안이 그 자체로 차

10)국가인권 원회의차별 지법권고안에서명시하고있는20개의차별사유는다

음과같다.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

용모등신체조건,혼인여부,임신 는출산,가족형태 가족상황,종교,사상

는 정치 의견, 과,성 지향,학력(學歷),고용형태,사회 신분.이처럼

열거의방식으로제시된차별 시조항들은차별 지법제정과정에서차별

역들이‘선별’될수있게하는조건이되었다.주요한차별문제로선정된차별

역들은 사회통합을 해 국가 권력이 개입해야할 사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그 안에서도 사회 합의의 폭에 따라 우선성이 결정되고 재배치되기

때문이다.즉,이미 분류되어 있는 차별유형들 안에서 특정 차별 역들은 ‘기

타’차별로 분류되며,곧 요한 사회 의제가 될 것이지만 아직 주요한 정책

상으로 다루어지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류’되는 것이다(권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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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라는모순은성소수자를향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드러내는 것

에서그치지않고 차확장되어갔으며,사회 소수자를향한차별

반을문제삼게하는계기가되었다.이와 련하여<사례5>는‘차별

인’차별 지법(안)에반 하는시민사회의 응이더이상삭제된 ‘성

지향’만을 복원하기 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성 지향이 들어가더라도,학력이나 가족형태나 이런 차별을 받는 성

소수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그러면 그거는 성소수자만 들어가면 그만인

상태가 아니잖아요.(략)그런 거를 차별 지법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

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이건 여성운동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여성운동 단체C,사례 5>

<사례5>는‘성 지향이들어가더라도학력이나가족형태’로차별받을

수있는성소수자를언 하며차별의복합성을설명한다.차별이더이상

특정한정체성에근거하여구분되지않는다는인식은 <사례5>가언 하

고있는바와같이여성운동한테도시사하는바가크다.다른7개의차별

역들이차별 시조항에서삭제될때,성별은여 히차별 시조항에

잔존해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이 성 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

역과 분리되어 사고될 때,이를 문제화하는 여성운동 단체의 정치학은

무엇인가에 한 질문이 제기 된다.이것이 요한 정치 의미를 띄는

것은이 질문은 여성 정체성의 정치를 구사한 그간의 여성운동의역사에

한성찰의계기를제공하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은비단여성운동단체에국한된것이아니라시민사

회운동 반에걸쳐차별의의미,정체성의정치학에 한 진 질문을

던져주는계기가되었다.이러한변화에따라시민사회진 은기존의개

별화된운동의이슈와방법들을성찰하게되었으며,이러한인식의 환이

반차별공동행동과무지개행동이라는새로운연 를만들어낼수 있게 한

기반이되었다.이는이 까지차별해소와국민통합이라는국가의의지

를바탕으로제도화의층 에서다루어져왔던차별 지법(안)이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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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의 정치 공간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신기루,

2008).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차별 지법(안)입법 과정의 의미만큼이나

요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시민사회안에서새롭게모색되는연 활

동은그간법․제도를마련하기 해운동단체들이 제해왔던정체성의

정치를질문하는계기를제공하 고,그과정에서차별의의미역시새롭

게확장될수있었기때문이다.

5.모호한 연 의 정치 역설

2007년 법무부가 입법 고한 ‘차별 인’차별 지법은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운동하고있는많은소수자운동진 을비롯하여,다양한시

민운동 단체들을 한곳에모이게 한 계기가되었다.그러나 17 국회

에서 차별 지법(안)처리가 무산되고 나자,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

개행동의 연 활동의 의미와 목표를 두고 내부 으로 많은 논쟁들이

생겨났다.법 응이라는 공동의 이슈가 사라졌을 때,연 를 유지해

야할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한 고민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여기(반차별공동행동)는차별 지법으로모인사람들인데.그외의이

슈들에 해서는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그게 되게 애매한 거에요.각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단체에서 다 바쁘고.그러니깐 반차공(반차별공동

행동)의이름으로힘을 딱실어 다거나,사실그럴 수없는 상황이거든요.

(략)사실 많은 이슈들이 굳이 반차공의 이름이 아니라,각 단체에서 그

냥 결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깐.”<여성운동 단체C,사례 7>

이미 각 단체들이 각자의 운동의이슈와 기획들을가지고 있는상황

에서 차별 지법(안) 응이라는 연 의 기억만으로 앞으로의 연 가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따라서 <사례 7>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차별 지법 련 사안이 아닐 때 반차별공동행동의 차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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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는 ‘모호한’문제가 된다.반차별공동행동이

모든차별사안에그역량을집 해서결합할수있는것도아니거니와

각각의 안들이 ‘굳이 반차공의 이름이 아니라,각 단체에서 그냥 결

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별 지법제정자체가무산되는국면에서연 의의미와목표를새로

모색하게되었던과정은무지개행동에도크게다르지않았다.성소수자에

한차별로가시화되었던차별 지법이슈가가라앉은시 에서,긴 행

동이상시 연 인무지개행동으로 환할 때그것은무엇을 한연

인가,무엇을할수있는연 인가에 한질문이제기되었던것이다.

“약간, 거 잘 될까? 무지개행동은 잘 될까? 그냥 성소수자 활동을

한다는 이유들로 모여서 그것들이 정말 가능하겠느냐?그런 의문이 있었

던 것 같아요. 는 그분들(선배 활동가들)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

르기 때문에,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가지만.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계속해서발생할것이고,그리고큰계기들이없다고하면,계속해서모

이는 데 큰 동력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약간

회의 인 거지.”<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A,사례 12>

차별 지법과 같은 ‘큰 계기’들이 없을 때,‘계속해서 모이는 데 큰

동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무지개행동의 망을 어둡게 보이게

했다.여기에는‘성소수자활동을한다는이유들로모여’있다는공동의

기반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쉽게 와해

될수있다는 단이 제되어있다.특히,과거의성소수자연 가게

이와 즈비언 정체성이 부딪치면서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무지개행동

의 이후 망에 해서 회의 으로 바라보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공동의 이슈나 동질 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묶이

지 않은 연 라는 은 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을 모호한것으

로 만들었다.그러나 다른 한편,모호한 연 는 다양한 운동 단체들이

모여새로운가능성을탐색하는공간이된다.그안에서‘공동’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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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유의미하게 만들려는 여러 운동 단체들의 노력은 차별의 의미

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그런 면에서 반차별공동행동에

모인 단체들이 재 차별에 해 체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사례1>의지 은연 의한계라기보다오히려연 의생산

인 측면을 보여 다.

“지 은 어떠한 내용을 가져다 놔도, 체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별

로없어요.아직은.장애 쪽에서보면합의가되더라도 다른쪽에서보면

합의가안되는거죠. 를들면,그때장애운동단체랑 이야기를했던건

데...직장과 가정의양립부분을할때우리(여성운동진 )는 이것이정규

직 여성들에게만 가능한 건데.어떻게 하면 비정규직까지 활용가능한 것

으로만들것이냐라는것까지생각을했는데.이걸장애여성에게는얼마

나 활용가능할 것인가에 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해서 아무리 이상 인 법을 가져다 놓더라

도,성소수자들이 이것이 왜 남녀로만 구성되나,이 게 문제제기하면 .

여기서는 합의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그 다면 ‘차별을,어떻게

말을 할래?’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여성운동 단체A,사례 1>

<사례1>은여성노동자들을 한일․가정양립정책의내용이같이

반차별공동행동에연 하고있는장애인권운동단체나성소수자인권운

동단체의합의를이끌어내기어려울것이라고설명한다.이때‘아무리

이상 인법을가져다놓더라도’,‘여기서는합의될수가없다’고 말하는

<사례 1>의푸념은 기존의 여성운동이 제기해온 여성 정체성,성차별에

한 성찰의 결과이다.그간 차별이 정체성에 근거해서 설명되는 것이

당연한 제 다면,이제는그것이질문의 상이되기시작하면서‘그

다면 차별을,어떻게 말을 할래?’라는 논의들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기존의연 활동속에서는앞서<사례1>이던지고있는질문

들이 제기되기 어렵다.여러 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활동도

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트랜스젠더인권운동단체에서활동하

는<사례11>은차별피해당사자의상담으로 발된단체간의연 활

동을 두고 ‘로젝트화’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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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장애인들 안에도 TG(트랜스젠더)가 있을꺼야’라든지,혹은

반 로‘TG(트랜스젠더)들 안에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꺼야’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는데.

(그럴 땐,어떤 식으로 연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굉장히 로젝트화 되요.그러면서 구체 인 사례가 요해

져요. 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TG(트랜스젠더)A라는 사람이 상담

을해왔을때,이상담을어디서딜링할(처리할)것인가.그러니까이상담

자체를TG(트랜스젠더)단체와장애단체 두사람의상담담당자가어떻게

연계를 해서 다룰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면,이때는 서로의 역할 분담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장애에 한 이슈가 따로 있는 거고,TG(트랜스젠

더)에 한 이슈가 따로 있는 거고.”<트랜스젠더인권운동 단체,사례11>

상담활동을하는운동단체들은상담의뢰의내용이단체가포 하는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러한 상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를

두고고민하게되는경우가종종있다.그럴경우상담을의뢰받은단체

는다른 련단체와연 해서상담활동을진행하게되는것이일반 이

다.이를두고<사례11>은연 가‘로젝트화’된다고지 하면서,특정

한사례의‘해결’을 해꾸려진연 안에서각각의단체활동가들은자기

단 의 ‘문 역’에서 실무를 나눠 맡게 된다고 설명한다. 를 들어,

‘장애를가진트랜스젠더’의차별피해는‘장애’운동과‘트랜스젠더’운동

단체의정치학사이의 경계에서 편화되어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고정된정체성에기반한운동이고수될때,연 활

동은새로운운동을 생산 으로기획하기보다는 ‘공동의이해’를달성하

기 한단기 인연합이되기쉽다.‘각자의이슈들을어떻게,얼마나효

율 으로다른단체들과함께할것인가’가주요한문제가될때,연 활

동은기계 으로확장될뿐이다.이경우더욱주변화된운동이슈를가

지고활동하는단체들에게연 는지속 인소외의 경험으로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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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의 특성상(여성주의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장애운

동 단체라는 의미에서)크게 장애단체와 여성단체와 연 를 하는데.일단

장애단체에서 느끼는 불편함이있고.그다음에 여성운동 진 과의연

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데.(략)뭔가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분 기조성안되고,우리의이슈가그안에핵심이슈에서뭔가떨어

진 이슈처럼 느껴지니까요.”<장애운동 단체,사례 8>

‘여성’과 ‘장애’이슈를 요한 문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

인 <사례 8>은 여성단체와의 연 에서도,장애단체와의 연 에서도 불

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우리의 이슈가 그 안에 핵심 이슈에

서뭔가떨어진이슈처럼느껴’진다는설명은연 활동이정체성정치

의 연장선에 놓이게 될 때,운동의 이슈가 계화되는 것을 잘 보여

다.이는휠체어를 탄장애인에게‘무조건 읍소해야하는’자신에 한

<사례 10>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반차별공동행동을 하면서)좋았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장애운동을 만날 때,무조건 읍소를 해야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를 들

면,휠체어가지나가는 데내발이밟혔어.그러면그 분이사과해야되잖

아요.(웃음)근데그러면내가사과를못받겠는거야.그런거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사례 10>

<사례10>의설명속에서구체 상황과는상 없이,장애인은‘불

하고,그러니깐혜택을받아야되는사람’이되고비장애인은‘그들을배

려해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읽을 수 있다.정치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고정된 정체성들 간의 범주들 속에서 설명될 때,맥락화

되지않은‘불행’은 계화되어버리고,그안에서비장애인활동가의역

할은 ‘무조건 읍소를 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이제는장애를가진활동가에게농담처럼사과를요구할수있

게되었다는<사례10>의이야기는모호하고그래서불안해보 던반차

별공동행동의정치 역설을보여 다.모호하기만했던연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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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운동의이슈가환류되는공간이됨으로써,그간정체성의정치안에

서다루어져왔던차별의의미가변화하는공간이되는것이다.이런변

화는 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이 운동의 이슈와 단체의 정치학을

재구성하는 활동들로 이어진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6.차별 이슈의 확장과 정치학의 재구성

반차별공동행동이나무지개행동과같이다양한운동단체들이모여서

상시 연 를모색한다고할때,그연 가지속될수있는동력은다른

운동 역과의만남이자기운동의자극이될수있느냐여부에달려있

다.그리고 계의친 성은상호간의이해를가능하게하는다양한통

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연 를 구성하고 지속하는데 요

한 변수가 된다.‘개인 으로 친구가 생기는 것이 연 하는 것과 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례 6>의 언설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무지개행동을 하면서 개인 으로 친구가 생기는 것이 연 하는 것과

무 연결되어 있구나,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그래서 나는

이거는 연 라기보다는...왜냐면 연 라는 말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례

들이 있으니깐.이랜드라던지,KTX이런 게 연 ,공 라는 말로 쓰이

는데,무지개행동이 같이 연 라는 말로 쓰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성운동 단체C,사례 6>

<사례 6>은 무지개행동에 연 라는 이름붙이기를주 하면서, 계

친 성을 만들었던 무지개행동을 기존의 연 경험과 차별화한다.그

러나 계의 친 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역의 운동들이 긴 히 ‘연결’

된다는 에서,그것은친구를만나는커뮤니티이면서여 히‘연 ’활

동이 된다.<사례 9>는 친 함에 기반한 연 가 어떻게 정치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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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서 다른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게, 무 애 에 자기가 알고 있

었던 것보다 무 컸고.그런 게 인간 계와 결합되면서 더 많이 이해할

수있는폭이넓어진것같고.특히내가연 활동을할때되게 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인간 계거든요.(략)공식 인 통로를 통해서만 이야

기하는것은 무한계가많고.훨씬더많은이야기들은 계에서이야기

되는 것이 많고.그런 에서 연 를 할 때도 공식 으로만 만나는 그런

계는한계를되게많이느끼는것같아요.할수있는것들도 무 고.

오해도 많이 생기고.”<인권운동 단체,사례 9>

<사례 9>는 연 활동에서 ‘인간 계’가 매우 요한 부분이라고 설

명한다.다른 운동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인간 계 안에서 훨씬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은 계의 친 성이 연 의 정치 인 의미로 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 다.이는 권력 감수성,즉 ‘권력의 부당성 여부와 그

권력자가 장악한 나와 다른 인간에게 작동하는 권력의 형태를 투시하

면서그런권력이탈권력화되었을때변하게될나와남의 계를즐

거이 상상하게 만드는 것’과 하게 연 된다(홍윤기,2002).권력의

맥락 작동을 ‘투시’할 수 있는 ‘’은 앎의 축 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가까이 느끼는 ‘감각’에 가까우며,그런 에서 친 성에

기반한 연 는 ‘감수성’의 역을 자극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차별 감

수성은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된다’,‘모든 차별에 반 한다’라는 주장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사례 4>는 차별 감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이슈에 해서 문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

니라,자기 삶을 구성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다른연 같은 경우,이슈를 가지고 하는거잖아요.역할분담을 해가

지고일을추진하는건데.그활동같은경우에는자기마인드가바 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그런데 여기(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같

은경우에는자기가가지고있는것들을깨뜨리면서구성해나가야하는것

이좀다른것같아요.그게활동가가되게성장할수있는것이기도한데.

어떤이슈에 해서 문가가되는 그런 문제가아니라,자기 삶을구성하

는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자기삶을구성하고,같이사람들과

할수 있어야하는 건데.그런 지 이 무다른 것 같아요.그러니깐 쉽

지 않은 것 같애요.”<여성운동 단체C,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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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에 연 한다고 해서,그 안에 들어오

는 다양한 이슈들에 해 ‘문가’가 될 수는 없다.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계 친 성은 다양한 차별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며,이러한‘감각’들을통해활동가들은자기삶을다시재구성

하는 변화를 만들게 된다.즉,일상이 정치화되는 것이다.이러한 과

정에서 만들어지는문제의식들은정체성의 정치로설명되지않았던 차

별 경험들을 맥락화하고 언어화하기 한 기획들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특히,반차별공동행동에서 기획했던 반차별 화제는 많은 활동

가들에게 인상 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반차별 화제 할 때는 화장실문제가 완 히 박이었죠.(웃음)담당

활동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 근권에,트랜스젠더 인권까지 생각을

한거야.그러면서아 화장실에다가 성별표시를 없애고 먼 들어가는

순으로가자는 거 요.근데 남녀 공용인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기가얼

마나 꺼려지는데.거기서 성추행,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략)근데 내가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의 불편함과 고통에 해

들었을 때는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했죠.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뭔지 모

르겠더라구요.”<여성운동 단체B,사례 2>

<사례 2>가 설명하는 화장실 사용의 문제는 장애 근권,성폭력으

로부터 안 할 여성의 권리,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젠더 이분

법의 행으로부터 복잡하게 얽 있는 정치의 장이 된다.이때 여성

단체 활동가인 <사례 2>는 장애인 근권을 고려한 화장실의 치 고

려 문제는 별다른 고민거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사용하기로할때,<사례2>는화장실을남녀구분없이

사용할 때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뭔가 애매

하다’,‘뭔가 잘못한 것’같다고 느끼게 된다.<사례 2>가 느끼는 곤란

한 감정은 트랜스젠더의 차별 피해를 고려하게 되면서,그간 여성운동

이 정치화했던 ‘여성’정체성이 다른 차별의 문제를 묵인하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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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키는 지 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곤경을 확인하게 되는시간은 다양한 차별의 구성 맥락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여성운동의 정치학의 지평을 넓히는 요

한 계기가 된다.차별을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드러내는 과정이

단순히차이를인정하는과정이아니라,기존의정체성구성자체를변

화시키는것으로나아가야하는것임을보여주기때문이다.이러한변

화 지 은 <사례 3>의 설명 속에서 ‘우리가 옳고,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그런 정치 올바름’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차별 지법을거치면서,그런게 없어졌어요.여성주의에 한 애착이

랄까?집착?이런 거 있잖아요.우리가 옳고,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

고,그런 정치 올바름에 해서 날선 무언가가 있었다면.차별 지법을

지나고나서는그차별스펙트럼이정말성별을떠났다라고할수있을것

같아요.이제우리가나아갈방향은그런식으로넓어지고있죠.”<여성운

동 단체B,사례 3>

‘차별 스펙트럼이 정말 성별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례 3>의 말은 차별 지법을 거치면서 그간 여성 운동이 설명했던

차별의 의미에서 여성 정체성이 함의하는 바가 유연해졌다는 것을 보

여 다.차별을 다양한 사회 조건과의 연 속에서 살피게 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학은 <사례 3>의 말처럼,‘그런식으로 넓어지고’있는

것이다.그러나 이처럼 개별 운동 단체의 정치학이 확장되는 과정은

단선 인 확 재생산의 과정이 아니라,끊임없이 정치학의 경계를 확

인하고, 상하고,재구성하는 과정이다.아래의 <사례 8>의 이야기는

다양한 운동의 이슈들이 개별 단체의 정치학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

로 다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는데,이것이 바로 정치학의 경계가 재구성

되는 과정을 잘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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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들을 실제로 기획하는 일은 실 으로

어렵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가 게이 장애 남성의 상담 화를

받고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단체(장애운동 단체)에 가서 이야기 한

있어요.그때“야우리는장애여성도어떻게못하겠는데, 다,게이이슈.”

(웃음)이 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이런 거.

(단체에서그 게반응한게서운하지는않았어요?반차별연 의의미

를 평가한다는 면에서)

막 안타깝고 그 지는 않았어요.다른 거 다면 달랐겠죠.여성단

체 A랑 같이 이야기 했던 형벌 심주의를 가지고 단체에서 공유할 때는,

이런거는 꼭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했거든요.성폭력범죄자에게

자팔 착용하게하는거는...(잠깐이야기를멈췄다가)이게 조직이기

주의일수도있는데.정말우리랑 한 거니깐.우리 단체내성폭력상

담소에서형벌 이야기는 맨날나오는 거고. 무나 우리의 고민과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장애운동 단체,사례 8>

<사례8>은반차별공동행동의논의안건 하나 던게이장애남성

의 상담 화 이스를 가지고 단체에 돌아가 이야기할 때,‘거기까지는

못가겠다’라는피드백을받았다고설명한다.그러나반차별공동행동의

다른 논의 안건 하나 던 성폭력 범죄자에 한 자 팔 착용

건에 해서는 ‘우리랑 한 것’이라고 표 한다.단체 내에 성폭력

상담소를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성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될때의법 규제에 한고민이사 에있었다는것이다.<사례8>의

말하기 속에서드러나는‘거기까지는못가겠다’라는 표 과‘우리랑

한 것’이라는표 은다양한운동의이슈들은개별단체의정치학내

에서가깝고먼‘거리’에따라다른방식으로의미화되는것을보여 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의 측정은 각 단체의 운동의 이슈와 근 하다고 여

겨지는 것들을 우선 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에서 ‘조직 이기주의일

수도 있는데’라는 말꼬리를 달게 한다.그러나 확장된 연 를 통해 정

치학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종속에 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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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참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운동의 지평이 넓어지

는 과정은 동시에 지속 인 상의 과정을 동반하는 것은 필연 이다.

‘상’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활동가들의 열의를 온 히 받아 안지 못

한다는 에서수세 이기도하지만,받아들일수있을만큼의‘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맥락에서정치공동체를정치학의경계를지속 으로 환가

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는것,즉자기 완결 이지않은방식으로 정치학

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요한 문제가 된다.이를 해서는 개별 운

동 단체들이 자신의 운동 역을 특정한 정체성에 기반하여 다른 사회

집단과 분리시키고 특정한 이해의문제로함몰되는것이아니라,보

편 가치를 지향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 문제와 자신의 운동 역을

연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구체 인 안 이슈를 해서만이 아니

라 좀 더 다양한 연 를 실험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시민권의 정치를

극 으로 재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7.결론

지구화의 향속에서한국사회는다문화,다양성,차이에 한높은

담론 ․정책 심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심을 구체

인 실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한 기 는 재 그

다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그간 많은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의 역 안으로 흡수․통합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던 비 진성을 탈각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

이제기되고있다(배동인1992;한국사회포럼,2006).제도화된정치공

간 안에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요청하는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의 실천

들이 일정 부분 정체성의 정치학에 의지하게되고,이는 시민사회 운동

을 권리를 향한 이해 집단으로 환시키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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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 속에서 차별 지법(안)은 차별과

시민권을 둘러싼 진 논쟁들을 다시 시작하고,그에 개입하는 구체

실천들을 발하는 계기가되었다는 에서 의미가크다.좀더 구

체 으로 살펴보면,우선 차별 지법(안)이 발한 시민운동 단체들 연

활동은 차별을 다양한 권력 망 속에서 살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

다.그리고이러한실천들은특정정체성으로환원되지않는차별의

의미들을 드러내고,개별 운동 단체들의 정치 지평을 확장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특정한 정체

성에 기반한 특수화된 이익(specificinterests)과 권리를 추구하는 정치

학이아니라,다양한형식의권력 계들속에서등장하는타자들과함

께 평등이라는 정치 지향을 공유하는 실천이 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자 하 다.즉,자기 완결 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학의 경계를 유연

하게 만들고 다양한 운동 단체들과 을 만들어가는 연 의 노력을

강조하고자하는것이다.이러한노력들을통해시민사회운동단체들

은 차별을 해석하고 문제화하는 데 풍부한 언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나아가,이 게 축 된 노력들은 자유주의 시민권 개념의 수정

과 확장에 기여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 을 실질 으로 앞

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김 .2007.“차별 지법과 사회 연 의 가능성.”『차별 지법의

올바른제정과반차별공동행동구성을 한토론회』.반차별공동행동.

pp.15-25.

김선욱.2005.“지구화시 의공공정책의변화와여성정책.”『지구화시

여성과공공정책의변화』.한국여성연구원(편).푸른사상.pp.17-42.



한국 사회 차별 개념의 변화와 시민권의 정치학 35

김엘림.2005.“여성과법.”『새여성학강의』.(사)한국여성연구소지음.

동녘.pp.245-276.

김 옥.2007.“‘시민들’의등장과다문화주의논의.”『아시아여성연구』

48(2):129-159.

김 미.2006.“국제결혼의 지구 젠더정치학.”『경제와사회』70:10-37.

민무숙.2004.『국민통합을 한 차별해소방안』.한국여성개발원.

박선 .2004.『성평등차별시정국가정책계획수립을 한기 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박은정.2005.“지구화와여성주의법이론.”『(지구화시 )여성주의

안가치』.한국여성연구원(편).푸른사상.pp.57-110.

배동인.1992.『한국의국가와시민사회』.한울.

서동진.2008.“소송하는사회,불평하는주체.”『 장의문화에서 실의

정치로』.당 비평기획 원회엮음.산책자.pp.131-150.

송석윤.2004.“차별의개념과법의지배.”『사회 차별과법의지배』.

정인섭편 .박 사.pp.3-24.

신기루.2008.“당신은 존재에 한 폭력과 차별에 반응하는가.”『지

우리는미래를만들고있습니다』.성소수자차별반 무지개행동엮음.

사람생각.pp.55-57.

신옥주.2009.『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 지법제에 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안주엽.2007.『노동과차별』.한국노동연구원.

오경석.2007.『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한울아카데미.

원 희.2006.『노인에 한사회차별 실태조사』.국가인권 원회.

유동철.2007.『장애와차별』.한국학술정보.

윤수종.2005.“우리시 소수자운동의특성과함의.”『우리시 의소

수자운동』.이학사.pp.11-32.

이숙진.2009.“차별 지 련 법률의 부정합성.”『경제와 사회』



36 제11회 『사회연구 학술상』수상 논문

84:230-255.

이 일.2008.『차별 지법』.고려 학교출 부.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한국사회학』

39(6):159-182.

장서연.2007.“실효성있는올바른차별 지법의제정을 하여.”『차별

지법의올바른제정과반차별공동행동구성을 한토론회』.반차

별공동행동.pp.35-49.

정가 .2009.“보이지않는아이들.”『사회연구』18:9-44.

정강자.2008.“차별 지법의제정에 한소고.”『제11차한국젠더법학회

학술 회성평등의이론과실제Ⅳ』.한국젠더법학회.이화여 젠더

법학연구소.pp.99-130.

______.2010.“행차별 지법제의과제:차별 지법제정논의를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학원석사학 논문(미간행).

조순경.2002.“차별의이해.”『차별행 이론과실제』.국가인권 원회

차별조사국(편).국가인권 원회.pp.15-54.

조형.1996.“법 양성평등과성의정치.”『양성평등과한국법체계』.

조형엮음.이화여자 학교 출 부.pp.261-296.

한국사회포럼.2006.『논쟁이돌아온다』자료집.한국사회포럼.

홍윤기.2002.“반입장의입장:우리시 의권력비 과권력감수성.”『인

물과사상』30:90-125.

홍태 . 2009.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정치사상연구』

15(1):80-100.

아 듀라이(A.Appadurai).1996.ModernityatLartge:CulturalDimension

ofGlobalization.Minneapolis:UniversityofMinnesotaPress.차원 ․

채호석․배개화옮김.2004.『고삐풀린 성』. 실문화연구.

라운(W.Brown).2006.RegulatingAversion.PrincetonUniversity

Press.이승철옮김.2010.『 용』.갈무리.



한국 사회 차별 개념의 변화와 시민권의 정치학 37

마르티니엘로(M.Martiniello).1997.SortirDesChettosCulturels.Presses

delaFondationNationaledesSciencesPolitiques.Paris.윤진 옮김.

2002.『 사회와다문화주의:다르게,평등하게살기』.한울.

터 (B.S.Turner). 1986.CitizenshipandCapitialism:TheDebateover

Reformism.UnwinHyman.서용석․박철 옮김.1997.『시민권과자

본주의』.일신사.

Bronner,S.E.1999.IdeasinAction:PoliticalTraditionintheTwentieth

Century.Lnham:Rowman&LittlefieldPublishers.

Castle,S.&A.Davidson.2000.CitizenshipandMigration:Globalization

andthePoliticsofBeloinging.LondonandNewYork:Routledge.

Crenshaw,K.1989.“DemarginalizingtheIntersectionofRaceandSex:

ABlackFeministCritiqueofAntidiscriminationDoctrine.Feminist

TheoryandAntiracistPolitics.” UniversityofChicagoLegalForum.

pp.139-167.

Marshall,T.H.1977.Class,CitizenshipandSocialDevelopment.Chicago

andLondon:TheUniversityPress.

Mouffe,C.1992.“Feminism,citizenshipandradicaldemocracypolitics.”

JudithButler&JoanScott(eds.). FeministsTheorizethePolitical.

Routledege.pp.369-384.

Scott,J.W.1995.“Gender:AUsefulCategoryofHistoricalAnalysis.”

GenderandthePoliticsofHistory.NewYork:ColumbiaUniversityPress.

pp.28-52.

Tilly,C.1996.Citizenship,IdentityandSocialHistory.UniversityPress.

Cambridge.

.2005.“WhyworryaboutCitizenship?”Identities,Boundaries,

andSocialTies.Boulder(CO):ParadigmPublishers.pp.187-198.

Yuval-Davis,N. 2006. “IntersectionalityandFeminism Politics.”

EuropeanJournalofWomen'sStudies.13(3):193-209.



38 제11회 『사회연구 학술상』수상 논문

최수연은 서울 학교 미학과에서 학사를 마친 후,이화여자 학교 여성학과에서

‘차별 지법을 통해 본 ‘성차별’의 의미와 ‘여성’범주에 한 연구’로 석사학

를받았다. 재평택 학교에시간강사로출강하고있으며,이후뉴스쿨 학교

(TheNewSchoolforSocialResearch)의 정치학과 박사과정 입학 정이다.

[2010.12.31. 수;2011.5.5.수정;2011.5.25.채택]


